
          우리구에서는 전광류를 이용한 대형광고물인 옥상전광판과 벽면전광판이 도시
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익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
고, 이를 반영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
바랍니다. 

붙임  법령개정 건의 1부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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